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☐ 의안번호 제2330호,
｢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｣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○ ｢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｣ 개정·시행(’21.6.23.) 사항을

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

○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5% 이상

증가한 부분에 대하여

- ｢국유재산법｣ 및 ｢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｣ 등과의 형평을 고려

-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

-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

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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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


